
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[별표 3의6] <개정 2022. 1. 21.>

검사의 면제대상 범위(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)

검사대상
기기명

대상범위
면제되는

검사

강철제 보일러,

주철제 보일러

1.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

고, 최고사용압력이 0.35㎫ 이하인 것

2. 주철제 보일러

3. 1종 관류보일러

4.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, 

최고사용  압력이 0.35㎫ 이하인 것

용접검사

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사

1.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

2.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

보일러

설치검사

1.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가.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

관이 부착된 것

 나. 수두압(水頭壓: 압력을 물기둥의 높이로 표시하

는 단위)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

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

기부에 부착된 것

2.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것

 가. 유류ᆞ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

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

 나.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

계속사용

검사

소형

온수보일러

가스사용량이 17㎏/h(도시가스는 232.6㎾)를 초과하

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
제조검사 



캐스케이드 

보일러
 캐스케이드 보일러 제조검사

1종 압력용기,

2종 압력용기

1. 용접이음(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

다)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

2.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

  으로서 최고사용압력(㎫)과 내부 부피(㎥)를 곱한 수

치가 0.02 이하(난방용의 경우에는 0.05 이하)인 것

3.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.35㎫ 이

하이고, 동체의 안지름이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

용접검사

1.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

2.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

로서 최고사용압력(㎫)과 내부 부피(㎥)를 곱한 수

치가 0.02 이하(난방용의 경우에는 0.05 이하)인 

것

3.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.5㎫ 이하인 

난방용 압력용기

4.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.1㎫ 이하인 

취사용 압력용기

설치검사 

및 계속

사용검사

철금속가열로 철금속가열로

제조검사, 

재사용검

사 및 계

속사용검

사 중 안

전검사


